
바뀌는제도를잘알아두는것도현명한
소비생활의한방법이다. 올9월부터권장소비자가격
표시가폐지되고, 단위가격표시가실시됨으로써
소비자가보다합리적으로상품을선택할수
있게되었다. 올9월부터바뀐가격제도의내용과
의미를알아본다.
■정리/최재희<한국소비자보호원소비자정보국>

권장가와판매가차이가큰품목중심으로
가전제품·의류등12개품목폐지

제품의겉포장에찍혀있던권장소비자가격이올

9월부터폐지되었다. 그동안권장소비자가격이실시

되었던배경은, 과거에는사회전체적으로공급이부

족하고유통업이낙후되어유통업자가가격조작등

부당한방법으로폭리를취하는경우가종종있었다. 

소비자들도‘일단 깎고 보자’는 에누리 관습을

가지고있어서흥정에따라가격이달라지는일이비

일비재했다. 그러다보니가격질서가문란해지고소

비자들의불만이늘어났다. 

이러한문제를보완하기위해생겨난것이권장

소비자가격이다. 제조업자가유통업자와소비자간의

거래에참고하게할목적으로표시해왔던것이다. 그

러나예전과달리시장상황이많이달라져서공급이

늘고수요가줄면서가격결정권은점차유통업체와

소비자에게넘어가고있다.

이런흐름으로볼때공급물량의제약으로일어

날수있는가격횡포를막고소비자를보호한다는권

장소비자가격은이제는아무런의미를지니지못하게

되었다.

게다가권장소비자가격의기능이변질되어제조

업자가실제판매가격보다높게표시함으로써소비

자에게할인율이크다는인상을주고있다. 따라서상

품의 가격이 별로 싸지도 않은데, 소비자는 싸게 산

것처럼 현혹되고 결과적으로 제품을 잘못 선택하게

하는결과를초래했다.

바뀌는가격제도알아보기
–폐지되는권장소비자가격, 실시되는단위가격표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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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한국소비자보호원을 비롯, 시민단체

등에서지난 95년부터공청회를개최하고조사활동

을 벌여 권장소비자가격의 폐해를 지적해왔다. 따라

서올9월부터권장소비자가격이폐지되었다.

권장소비자가격표시가금지되는품목은그동안

권장가와실제판매가의차이가매우커서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한다고 판단되는 12개 품목이

해당된다.

즉, ▲가전제품(5개 품목) : TV·VTR·유선전

화기·오디오·세탁기▲의류(4개 품목) : 운동복·

신사정장·숙녀정장·아동복 ▲기타용품(3개 품목)

: 롤러블레이드·운동화·러닝머신이다.

의류에서운동복은츄리닝과땀복에한하고신사

정장은콤비류를포함한다. 숙녀정장은원피스·투피

스·쓰리피스등개별단품이아닌상·하형태의세

트상품을말한다. 

캐주얼도정장형태를띤상품은신사·숙녀정

장의 범주에 포함된다. 아동복은 유아복을 포함하되

내의류는제외한다.

권장소비자가격이폐지됨에따라소비자는판매

자가표시하는가격에따라구매하게되는데, 이에대

해우려하는목소리도있다. 판매자가가격을표시하

기때문에폭리를취하려고마음만먹으면소비자들

은어쩔수없이높은가격에물건을사게될지모르

기때문이다.

그러나앞으로폭리를취하는판매자들은도태되

고말것이다. 가격이다른곳보다비싸다는것이알

려지면소비자들은자연히더싼가격에판매하는곳

을찾게되고판매업체도결국은가격을낮출수밖에

없다.

무엇보다소비자들스스로가격에대한정보수

집능력을키워야좀더싼가격에물건을살수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실시하고있는가격정보사이

트는좋은예다. 

한국소비자보호원 홈페이지(www.cpb.or.kr)에

들어가서초기화면오른쪽상단의‘소비자가격정

보’를클릭하면물품뿐만아니라공공부문, 서비스부

문의판매가격을비교해볼수있다(‘소비자시대’이

번호46~47p 참조).

상품가격을단위당으로알기쉽게표시
상품간가격비교쉬워져

권장소비자가격이 폐지되고 판매자가격표시에

의해가격정보가제공됨에따라소비자의가격정보

수집능력이어느때보다중요해졌다. 어느곳에어느

물건이싼지알아두고, 신문이나잡지최근에는인터

넷을통해각종가격정보를수집해놓으면상품선택

에많은도움이된다.  

또한권장소비자가격폐지와함께실시되고있는

단위가격표시제는소비자에게상품간의가격을간단

히비교할수있게해소비자의상품선택에여러가

지도움을주고있다.

단위가격표시제도는, 상품가격을단위당으로표

시하여 진열대나 목록에 제시하는 것으로써 상품에

대한가격비교를쉽게하여소비자에게보다경제적

인구매를할수있도록하는제도다.

예컨대 참기름의 경우 300g짜리 제품을 판매한

다고하자. 이제품의100g당단위가격은1천5백77

원이고판매가격은4천7백30원이라는표시를정확히

해서판매한다면소비자들이가격비교를통해합리

적인구매를할수있고아울러판매업자의가격표시

부실을예방할수있다.

선진국에서는이미실시하고있는제도로서미국

과일본, 국등에서는표시대상품목을정하고단

위가격을규정해판매하고있다.

우리나라도올9월, 15개품목을지정해실시하고

있다. 즉, 가공식품(10개):햄류(10g)·우유(100㎖)·설

탕(100g)·커피(10g)·치즈(10g)·식용유(100㎖)·참기

름(10㎖)·마요네즈(100g)·간장(100㎖)·맛살(100g)

일용잡화(5개):랩(m)·호일(m)·화장지(10m)·분말세

제(100g)·섬유유연제(100㎖)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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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장소비자가격

폐지와함께

실시되고있는

단위가격표시제는

소비자에게

상품간의가격을

간단히비교할수

있게해소비자의

상품선택에

여러가지도움을

주고있다.




